
금속제련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성별 남성 나이 52세 직종 전로 조작원 직업관련성 낮음

1 개 요   

  근로자 망 ○○○은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4년 11개월간 근무한 생산직 
근로자로, 2014년 4월 대학병원 방문하여 다발성골수종으로 진단 받고 치료중, 
2017년 11월 17일 다발성골수종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배우자는 근로자가 
작업장 근무 시 노출되었던 화학물질에 의해 상병 발병되었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근무형태는 4조 3교대로 (1근)06:40-14:40, (2근)14:40-22:40, (3근)22:40-06:40으로 
1근 근무 4일 후 2일 휴식, 3근 근무 4일 후 1일 휴식, 2근 근무 4일 후 1일 
휴식의 순서로 돌아갔으며 식사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1공장에서는 
전로 전기집진기 제어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제어실에 앉아 전로에서 나오는 
가스 등이 들어가는 전기집진기의 모식도와 송풍량, 이상 유무 등을 모니터링 
하였다. 출근 후 전로 전기 집진기 관련 설비가 잘 작동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배전반에서 전력 사용량과 상태를 확인한 후 자리로 돌아와 제어원 
업무(모니터링)를 수행하였으며 현장확인과 모니터링 업무를 반복하였다. 
2공장에서 근무조는 4명이며 1명은 제어실 근무, 3명은 로관리 담당(현장순회)으로 
4명이 돌아가며 근무하였다. 로관리 담당원의 업무는 3명이 동일하게 순환근무 
하였다.

3 해부학적 분류

- 림프조혈기계암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골반 및 다리의 통증으로 2014년 4월부터 지역병원에서 진료 받다가 
호전 없어 대학병원으로 내원하였고, 2014년 5월 골수생검 통하여 다발성
골수종 진단 받았다. 이후 대학병원을 내원하며 항암치료 시행하였으나, 다발성



골수종이 악화되어 2017년 11월 17일 사망하였다. 의무기록에 따르면 근로자
는 약 30갑년의 흡연력이 있었고, 음주는 사회적 음주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특이한 과거력이나 복용하는 약은 없었으나,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과거 
결핵을 앓은 흔적이 관찰되었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망 ○○○은 2014년 4월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았고, 치료 중 사망
하였다. 근로자는 1989년 4월부터 약 25년간 □사업장에서 제련 업무를 수행
하였다. 상병과 관련이 있는 직업환경적 요인으로 벤젠, 산화에틸렌, X-선, 
감마선이 알려져 있다.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 극저주파 전자기장
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벤젠의 노출수준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추정
하고, 극저주파 전자기장은 상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아직 부족
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한다. 끝.

  


